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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8000만원에 육박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4곳의 거래액은 총 24조 7천 억원으로, 
이는 코스피 거래액보다 10조 원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자카드와
테슬라, 스타벅스 등 해외 공룡기업들도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정부는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작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하여 통과시켰던
‘특금법’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내외 가상자산의 현황을 점검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업권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라는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지난 달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이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에,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저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에 있고,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연속 간담회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가상자산 제도화의 현재 진행상황과 개선 사항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해야 향후 다가올 시장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 노력해주신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블록체인협회 관계자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분을 비롯하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미나에서 나온 고견들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튼튼한
지반이 될 법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개회사 유신재 코인데스크코리아 대표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시세조작, 탈세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인들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김병욱 의원님의
입법활동에 코인데스크코리아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이어서 가상자산업권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제정되는 날까지
코인데스크코리아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계신 네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김병욱 의원님,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3. 개회사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상자산 업권법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가상자산업권법이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와 이용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갈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 가상자산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었고,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의 36%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BNY멜론과 블랙록,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금융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비자는 달러와 연동하는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최대 결제 기업인 페이팔도 가상자산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많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에 접근하게 될 것이며, 
이용자의 금융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이 예고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서 그리고 금융과 상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국내 역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일 거래량이 8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권법
마련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 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께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유신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시대에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맞추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이 창의적 진화과정을 거치며 건전하게 성장하여,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과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전반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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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철 편집장

순서

1. 가격 현황

2. 거래 현황

3. 투자자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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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현황

17~18년
비트코인 붐

비트코인(BTC)

업비트 기준

시가총액 1207조원

(21년4월7일)

전고점 7950만원

(21년4월6일)

2. 거래 현황

•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 :  9,000개

• 가상자산 시가총액 : 1조9000억달러(2145조원)

• 24시간 거래량 : 2000억달러(223조원)

• 점유율 : 비트코인: 55% / 이더리움 : 12%

코인마켓캡 21년4월8일 오후 6시 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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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 현황

• 국내 거래소 : 100여개 추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 4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14곳

• 9월24일까지 FIU 신고

3. 투자자 피해 현황

국가 거래소 해킹 규모
(당시 추정 금액)

시기

영국 엑스모 130억원 2020년 12월

뉴질랜드 크립토피아 178억원 2019년 1월

중국계 바이낸스 470억원 2019년 5월

한국 업비트 580억원 2019년 11월

한국 빗썸 221억원 2019년 4월

거래소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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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 피해 현황3. 투자자 피해 현황

거래소 출금 지연

3. 투자자 피해 현황3. 투자자 피해 현황

폐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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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권법 TF 국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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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regulator OCC says banks can participate in 
stablecoin networks

Tesla cars can be bought in Bitcoin

European Union: MiCa —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EU 집행위원회 MiCA 초안 유출... "가상자산,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 취급"

외신 "디파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MiCA' 
추진 후 존폐 기로에 설 수도”

글로벌 동향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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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시행령내놓은정부…"가상자산제도화는 아냐"
금융위, 특금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12월 14일까지 40일간

다시뜨거워진 '가상자산'…제도화는 '먼얘기'
•머니투데이박광범 기자

가상화폐내년부터양도세 20%...'주식과 과세차별' 
반응도
2021년 2월 22일

한국은?

정부, 가상자산시장과열에 '주의' 
메시지..."금융투자상품아니다"
임유경기자입력 :2021/04/08 07:23

-

-

-

-

-

6

가상자산과 암호자산의의미와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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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dnet.co.kr/reporter/?lstcode=l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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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성과가치를제공

혁신은장려하되, 위험은관리하여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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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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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제도화단계 Roadmap

- 가상자산의 태생적글로벌성
격확대

- 우호적규제국가로의쏠림
- 단일국가규범력의 한계
- 국제적/ 초국가글로벌

신규범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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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립시새로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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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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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규

•

•

•

•

•

•

4

시장에확실성전달

사업과서비스활성화계기
그러나더많은도전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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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Question ?     jb.park@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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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inkim.com

23



주 최

후 원

김병욱 국회의원

발표 4
가상자산업권법: 이용자 SIDE�
한서희법무법인바른변호사



2021-04-08

1

가상자산업권법의도입필요성
(이용자보호를중심으로)

INDEX

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필요성

1. 개관

2. 가상자산관련이용자보호필요성

3. 외국의입법례

3-1. 미국 BItlicense

3-2. 프랑스

3-3. 일본

4. 이용자보호를위한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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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Part.1

jongho Kim <jongho@basic.finance>

1. 개관

o 가상자산일거래량의규모가코스피일평균거래액을넘는일이발생하고있음(2021. 3. 14.자국제뉴스기사 “코스피

따라잡은가상화폐거래량압도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198) 

o 2021. 3. 25.자특정금융정보법시행이후 6개월동안유예기간이부여되어있고이에따라신고제도입예정

ㅇ 사업자들이난립해있는상황은개선될수있으나, 이용자들의권리보호나사업자들의운영형태에대한규제는

여전히미흡한상황임.

ㅇ 이에신고제시행이후에도이용자보호를위한규정이나사업자의영업행위에대한규제와함께건전한사업자에

대한육성책이필요한상황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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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의필요성

Part.2

jongho Kim <jongho@basic.finance>

2. 이용자보호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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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보호의필요성

2. 이용자보호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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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법례

Part.2

2-1 미국 Bit license

o 고객자산유지 : 라이센스소지자는고객을보호하기위해감독기관이지정한형태와금액의보증증서(Surety Bond) 

또는신탁계정(Trust Account)을미국달러로유지해야하며, 신탁계정은적격한관리자(Qualified Custodian)에의해관리

되어야함

o 설명의무 : 라이센스소지자는고객과관계를확립하고거래를시작하기전에라이센스소지자의상품, 서비스등과

관련된모든위험(예: 가상화폐는법정통화가아니며정부로부터보증을받지못하며, 법률의변경은가상화폐의

이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며, 가상화폐는사기또는사이버공격의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는정보등), 

일반약관(Terms & Conditions) 및계약조건(예: 거래금액, 고객이부담하는비용및수수료, 가상화폐거래의유형과

성격등)을영어와고객이많이사용하는언어로명확하고읽기쉬운서면의형식으로고객에게공지해야하는의무가

있음

3. 외국의입법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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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 Bit license

o 분쟁해결정책 : 라이센스소지자는고객의불만사항해결을위해서면으로작성된내부정책과절차를수립하여

보관해야하며, 라이센스소지자의우편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등의정보를홈페이지및그밖의장소에명확하고

눈에띄는방법으로공시해야한다. 또한, 만약라이센스소지자가분쟁정책및절차를변경하였다면반드시 7일

이내에감독기관에변경된내용을보고해야함

3. 외국의입법례

2-2  프랑스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 서비스제공자(DASP)의 정의

• 디지털자산(MFC Art. L. 54-10-1)

1. 금융상품특성에부합하지않는토큰(MFC Art. L. 552-2)

1. 중앙은행•공공당국이발행 • 보증한것이아닌증권의디지털표시로서법정화폐에필요적으로연결되지않고
화폐로서법적지위를갖지아니하나사람들이교환의매개로받아들이고전자적으로저장• 교환 • 전송이가능한
것

3. 외국의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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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랑스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 서비스제공자(DASP)의 정의

• 디지털자산서비스 제공업자(DASP)는다음을영위하는사업자

1. 제3자를위하여디지털자산 •접근권수탁보관
2. 제3자를위하여법정통화를매개로디지털자산을매도 •매수하는행위

1. 다른디지털자산으로 디지털자산의 거래
2. 디지털자산 주문의접수 •전송
3. 디지털자산 포트폴리오운용
4. 디지털자산투자자문
5. 디지털자산인수
6. 디지털자산 총액인수
7. 디지털자산 모집주선

3. 외국의입법례

의무등록대상업종

인가여부선택가능한업종

2-2  프랑스

선택형인가를받기위한 DASP의준수요건(AMF Instruction DOC-2019-23)  : 선택형인가신청을위해서사업자는다음의

사항을신청서에기재하여야함

•보험증서및전문보상보험정책또는신청자가필요한최소한의자기자본수준을갖도록보장하는 수단

•내부통제기능을포함하여예상되는다양한활동에할당된인적및기술자원에대한설명

•서비스제공업체가제 3 자에게장기적이고정기적으로위탁한서비스에대한내용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을위해설정된정보시스템의복원력과보안을보장하기위해취한조치

3. 외국의입법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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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랑스

선택형인가를받기위한 DASP의준수요건(AMF Instruction DOC-2019-23)  : 선택형인가신청을위해서사업자는다음의

사항을신청서에기재하여야함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시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을 감지, 예방및처리하기 위해취한조치

•회사가자동화된거래시스템을사용하고자할때백업시스템및위험제어시스템을포함하여
회사의활동을모니터링하기위한시스템에대한설명

•내부통제및위험관리를확인하기위한 시스템에대한정보

• 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위험을평가하고관리하기위한시스템에관한세부사항

3. 외국의입법례

2-3  일본

자금결제법제2조 (정의)

⑤ 이법에서 "암호자산"이라함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그러나금융상품거래법제2조제3항에규정하는전자기록이전권리를

표시하는것을제외한다.

1. 물품구입, 임차또는용역의제공을받는경우에그대가의변제를위해불특정인에게사용할수있거나, 불특정인을상대방으로구입및

판매할수있는재산적가치(전자기타의물건에전자적방법으로기록된것에한하여일본통화와외국통화및통화건자산을제외한다. 

다음호에서같다)이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하여이전할수있는것

2. 불특정인을상대방으로전호와상호교환할수있는재산적가치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하여이전할수있는것

CF) 금융상품거래법은개정을통해암호자산을금융상품의일종으로명시하였는데, 금융상품의가격및이율은파생상품의기초자산이

되므로암호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도금융상품거래법의적용을받음

3. 외국의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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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제2조

⑧ 이법에서 "금융상품거래업”이란다음의행위(그내용등을감안하여이용자보호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및은행우선출자법(…) 협동조직금융기관 (이하 "협동조직금융기관")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행하는제2호, 제4호, 

제5호또는제28조제8항각호의것을제외한다) 중하나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한다.

1. 유가증권의매매(파생상품거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이하같다), (…)에관한시장파생상품거래(…) 또는외국시장파생상품거래(…)

2. 유가증권의매매, 시장파생상품거래또는외국시장파생상품거래중개인, 중개(…) 또는대리인(…)

6. 유가증권의인수 (유가증권의모집, 판매, 사모, 특정이용자에대한매수권유등제6항각호중하나를수행하는것을말한다.)

7. 유가증권(다음에열거하는것에한한다)의모집또는사모

바. 제2항의규정에따라유가증권으로간주되는동항제5호또는제6호에규정된권리

제29조 (등록)

금융상품거래업은내각총리대신의등록을받은자외에는수행할수없다.

3. 외국의입법례

2-3  일본

자율규제기관의 지정

자금결제법및그시행령(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관한내각부령,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に関する内閣府令)에
따라 지정된자율규제기관(이하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JVCEA )

•사단법인으로암호자산교환업의적절한수행및이용자보호를목적으로함

•암호자산교환업자를회원으로하며자율규제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내규, 지식, 능력, 자산을보유

•현재위협회는암호자산교환업에대한가이드라인을수립하여회원을지도및감독

•이용자보호에대한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분쟁해결창구를제공

3. 외국의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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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

JVCEA 운영및가이드라인수립규정

이용자보호를위한회원의건전한운영및분쟁해결방침

•회원의윤리코드의보유및준수에관한규칙
•재무관리에관한규칙
•직원등의복무에관한규칙
•가상통화관련정보의관리체제의정비에관한규칙
•시스템리스크관리에관한규칙
•긴급대응에관한규칙
•이용자관리및설명에관한규칙
•이용자재산의관리에관한규칙
•불만및분쟁해결에관한규칙

3. 외국의입법례

2-3  일본

JVCEA 운영및가이드라인수립규정

암호자산관련 일반규정

• 가상통화의취급에관한규칙

• 새가상통화의판매에관한규칙

• 모집및광고등에관한규칙

• 주문관리체제의정비에관한규칙

• 증거금거래에관한규칙

• 부적정거래방지를위해거래심사체제의정비에관한규칙

3. 외국의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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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를 위한규정

Part.4

4. 이용자보호를 위한규정 3-1 원칙

이용자보호관련고려사항

▪이용자보호를위해내부통제나내부정보이용행위또는이해상충방지를위한규정의도입이필요한상황임

▪다만이러한규정들은현재자본시장법에서기본적으로규율하고있는데자본시장법의적용대상이아닌일반

가상자산에까지자본시장법상내부통제또는이해상충방지의무를가상자산사업자에게부담하도록하는것은사회적

영향력이나업계의규모등을고려할때과도한측면이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하여서현재상황에서가장시급하고, 소비자에게피해발생을방지하기에유용한부분부터규정을

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고향후가상자산시장의범위가확장되면그에맞춰규제의강도를높여갈필요가있어보임.

▪한편프랑스의규제는 DASP에게여러가지영업행위규칙을부여하면서도인가된 DASP에대하여예금계좌및

지급서비스에대하여충분하고도포괄적인접근권한및접근불허시그에대한항변절차및기한을규정하고있으므로

우리나라가상자산업권법에서도규제와 권한이조화롭게규정될필요가있을것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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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보호를 위한규정 3-1 원칙

4.1 내부통제

제00조(내부통제기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법령을준수하고, 경영을건전하게하며, 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임직원이직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할기준및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를

마련하여야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춘준법감시인을 1명이상

두어야하며, 준법감시인은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사실을발견하는경우에는

이를감사또는감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의내부통제기준과준법감시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이용자보호를 위한규정

4.2 이해상충방지

.

제00조(이해상충의 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가상자산사업자와이용자간, 특정이용자와다른이용자간의

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하여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ㆍ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

따라이를적절히관리하여야한다.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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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보호를 위한규정

4.3 광고 규제

제00조(광고)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따른표시또는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사실과다르게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광고하는행위

2. 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방법으로광고하는행위

3. 비교대상및기준을분명하게밝히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유리하다고광고하는행위

4. 다른가상자산사업자에관하여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광고하여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광고하여

다른가상자산사업자를비방하는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등이용자들이투자원금및수익이보장된다고오인할소지가있는내용으로광고하는행위

6. 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행위

② 가상자산사업자는명시적으로사전동의를하지않은고객에게방문, 전화, 이메일전송등의방법을통하여

가상자산사업에대하여광고하여서는아니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고객이이를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해당광고를계속하는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는

제외한다.

.

4. 이용자보호를 위한규정

4.4 자산의 분리보관

제00조(자산의 분리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자신의고유자산과고객의자산을분리하여보관하여야한다. 이때

분리보관방식에대해서는대통령령에서정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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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보호를 위한규정

4.5 자율규제

제00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등) ① 금융위원회는가상자산업계의건전한거래질서의확립및이용자보호를

위하여사업자의자율적준수를유도하기위한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한다)을관련분야의거래당사자, 기관

및단체의의견을들어정할수있다.

② 사업자는그가사용하는약관이이용자보호지침의내용보다이용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정한약관의내용을이용자가알기쉽게표시하거나고지하여야한다.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규정, 내부정보 이용 금지 등의 경우에는 현재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율규제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이용자보호를 위한규정

4.6 보상보험

제00조(이용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금융위원회는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관련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계약(이하 “이용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체결하도록권장할수있다. 

1. 「보험업법」에따른보험계약

2. 이용자피해보상금의지급을확보하기위한「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따라설립된공제조합과의공제계약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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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규제와 가상자산의 분류

3

I. 가상자산의 분류

- 기존 규제와 가산자산업권법의 관계

(1) 기존 규제 적용 가능한 것은 기존 규제 적용하는방안

(2) 기존 규제 적용 가능하더라도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 수정하는

방안

(3) 가상자산에관한 완전히 새로운 규제 체제 수립하는방안

- 가상자산의 분류

- 가상자산에대한 포괄적인규제 수립 vs. 가상자산 규제 공백의 보완

- 규제 공백의 보완은 위 (1)번 방안

-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류 검토

- 특히 증권성을 갖는 가상자산의규제 문제

- 증권의 성격을 갖는 가상자산을 일반적인 증권 규제와 다르게 취급할지 여부

- 증권성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여부

▪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

4

I. 가상자산의 분류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유틸리티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와 실제 자산에 대한 권리 기반의 가상

자산이 증권 규제 체제로 포섭되지 못하면서 지불형 가상자산이 갖는 지급 결제

수단과 가치저장 수단의 역할이 다시 부각됨

- 특히 법정화폐가 배제된 DeFi에 대한 관심과 사업모델의 등장은 지급결제 수단으

로서의 가상자산, 특히 가격변동의 리스크가 배제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으로 이어짐

- 기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의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관계가 불명확한

상황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이를 포섭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법을 개정, 운영하거나 가상자산산업권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고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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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A 사례

5

I. 가상자산의 분류

-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 2020. 9. 24. EC(European Commission)가 채택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 포

함

- DLT의 진흥과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제안

- MiCA 의 가상자산 분류

-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적용대상

임을 전제로 암호자산을 3가지로분류

- 유틸리티 토큰

- Asset-referenced tokens : 복수의 상품, 암호자산 또는 그러한 자산들의 묶음(reserve

assets)에연동되어 가격을 유지하는 토큰

- e-money tokens : 한개의 법정 화폐에 연동되는 토큰

▪ MiCA 사례

6

I. 가상자산의 분류

- 스테이블 코인을 두가지로분류하여 규정

-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응

-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중요성과 파장에 대한 경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에 따른

차등규제 표명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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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7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가상자산산업권법과 발행시장

- 규제공백 내지 흠결을 치유해서 규제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게 각국의 규제

흐름이고 가상자산산업권법의목적

- 국내는 여전히 제도화에대한 소극적 입장으로 체계적인규제 체제 미비

- 특금법이나세법 등의 제한적 규제

-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징수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공백이나

흠결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 못함

-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장 외에 발행시장도 업권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ICO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화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

입장

- 유통시장의 전 단계인 발행시장을 방치하면서 유통시장만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

의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비판 가능

▪ 발행시장

8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현황

- 2018년에 정점을 찍었던 ICO 시장은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 개발자금 조달 방

안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부정적 인식 확산과 정

부의 압력으로 현재는 두드러진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

- 규제 측면에서 보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사전규제제도

외에는 아무런 사전 규제근거가 없고 사기, 배임, 유산수신행위, 다단계등의

사후규제 적용 가능성만존재

- 법적 근거마련이나 제시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함으로써 규제의 공백

이 여전히 존재

-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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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9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미국

- 발행시장에대한 엄격한 규제 : 원칙적으로증권법에의한 규제

- 발행시장이라 할 수 있는 ICO 규제는 기본적으로 증권발행 영역으로 취급하

여 SEC가 연방법 차원에서 규제하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규제를 면제

하는 방식을 취함

- 증권성 판단 위한 Howey Test의해석 확대

▪ 해외 사례

10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프랑스

- ICO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 프랑스 하원은 2018. 9. 12. ICO에 대한 법적프레임을 규정하는 입법을 승인

하였고 ,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PACTE(Th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기업 성장 및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 입법됨

- ICO에 적용될 자세한 규정과 토큰의 개념을 정의

- 프랑스에서 설립된 법인이 ICO를 시도 하는 경우 발행인은 프로젝트의 내용 등

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정보 문서를 제출하고, AML과 KYC를 준수할 것으

로 조건으로 하여 금융시장청(AMF)이승인

- AMF는 ICO 프로젝트와 2차 거래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용자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리스트 공개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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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11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MiCA 4.2 Selling and promoting crypto-assets (Title II)

- 프로젝트의 성격, 권리, 의무, 기반 기술에 관한 핵심정보를 담은 백서를 발행하

여 공표 20일 전까지 규제기관에공유, but 승인은 불요

- 적격투자자나 각 회원국 당 150명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개월

간 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에어드랍 등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채굴보상

으로 발행하는 경우, EU에서 이미 이용가능한 암호자산을 발생하는 경우는 예

외

- 투자자는 비상장 암호자산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14일 내에 취

소 가능

- 투자금을 보호하기위한 보안 기준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지 처분 가능

▪ DeFi의 의미

12

III. DeFi

- 개념적 요소

- 신뢰를 보증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기반 탈중앙화 금융

- 스마트 계약을 통한 계약 내용 실행

- 법정 화폐가 배제된 가상자산기반 금융

전통적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핀테크
DeFi

법정 화폐 가상자산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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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의 규제

13

III. DeFi

- 본래 의미의 DeFi 사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

- FATF는 DeFi 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

- DeFi 금융정보분석원 역시 특금법상 VASP의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

자로 제한적으로해석하고있어 AML, KYC 규제에서도벗어나 있음

- 유사수신행위해당 여부가 제기될 수 있으나 소극적 해석이 유력

- 법정화폐 기반의 기존 금융업 등의 인허가 대상 아닌 것으로 해석

- 법정 화폐와 중앙기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상자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사업모델의적정성과 이용자의보호 문제는 중요

- 향후 DeFi는 상당한 진화와 변화를 겪을 전망

- 규제 포섭 시기와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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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므

Thank you

jay.yoon@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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